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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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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Favorability towards Organ Donation in 
Family Members of Brain Dead Organ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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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alyzing the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such attitudes is fundamental to improv-

ing the quality of management for the process of brain dead organ donation.

Methods: We interviewed 23 primary carers of donors after a minimum period of one year post organ donation from a single hospital, 

from 2008 to 2011. This telephone survey analyzed factors including relationship with the donor and the impact of such factors 

on making the decision for donation and attitude towards organ don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the carers’ relationship with the donor, seven car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were spouses 

(30.4%), six were parents (26.0%), three were offspring (13.0%), and seven were siblings (30.4%). Ten of the decision makers (43.4%) 

were not legal priority holders. Twenty-two interviewees (95.6%) experienced no regret for their decision to go through with 

the donation. Fifteen participants (65.1%) were willing to donate their own organs in case of brain death, and the favorability 

towards organ don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with their experience of medical services during the process 

of organ donation.

Conclusions: Organ donation after brain death is still viewed favorably by carers even after the bereavement period. Positive atti-

tude and favorability toward organ don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 We suggest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order to promote organ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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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뇌사자 장기 기증은 사그라지는 생명이 타인의 고통스

런 생명을 구하는 일로서, “생명의 선물(gift of life)”이라 

칭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베풂 중의 하나로 

여기어진다(1). 건강한 사람이 한쪽 신장을 이식하거나 간

의 일부를 공여를 하는 것과 달리, 뇌사자 장기 기증에는 

보호자의 의사 결정이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뇌사자가 생

전에 기증의사를 밝혔으나 가족이 기증을 원치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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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은 불가하므로(2), 보호자의 결정은 장기 공여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보호자는 가족의 일원이 뇌사자가 된 것에 대해 큰 스트

레스 하에 놓이게 되는데, 의료진으로부터 장기 이식에 대

한 권유를 받았을 때 상실에 대한 스트레스와 비교적 급박

하게 결정이 필요한 상황(3,4)에서 장기 공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사별 후 애도 반응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

가 있으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orde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 (DSM-IV TR)기준상 2개

월 이하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애도 반응으로 나타

날 수 있는 우울증 등의 증상 시 인지 및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5,6).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장기 이

식을 했어도, 극심한 스트레스 하에 이루어진 결정이기에, 

추후 돌이켜보았을 때 의사결정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

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충분히 지나갔을 

시기에, 뇌사자가 된 가족 일원의 장기 이식에 대한 선택이 

지속적으로 좋은 의미로 남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나아가 

추후 본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시행한 후향적 연구로, 뇌사자

의 장기 기증이 시행된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증자 

보호자에게 장기 기증에 관련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2008

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만 4년간 장기 기증 센터에 

등록된 총 83명의 뇌사자의 보호자 중 주 보호자로 기록된 

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23명을 대상으

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설문 조사 방법

뇌사담당 코디네이터 한 명이 기록된 연락처로 전화 통

화를 시도하였다. 전화 연결의 시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신호음이 10회 울리거나 부재 

중 멘트로 넘어갈 때까지 통화를 기다렸고, 통화 연결이 

안 될 경우 다음 날 시간대를 달리하여 재차 시도하여 3회

까지 연결을 시도하였다. 전화 연결이 된 보호자에게 설문 

제목과 약 5분의 설문 시간을 제시하며 응답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의향이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화 설문은 준비된 설문지의 문항에 

따라 진행하되, 질문 순서가 유동적인 것은 허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장기 기증의 의사 결정과정과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장기 기증자와

의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 설문 응답자, 장기 기

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주 결정자, 주

요 반대자, 반대 의견을 설득한 자와의 관계 사항은 어떠

한지, 그리고 기증자가 생존 시 장기 기증의사를 가족들에

게 밝혔는지를 질문하였으며, 기증 당시 최종적으로 장기 

기증에 참여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를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보았다. 장기 기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증 

결정에 대한 후회 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추후 본인이나 가

족의 뇌사 장기 기증에 대한 기증 의지에 대해, 5단계 리커

트 척도에 준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조사

하였다. 그 외, 뇌사자 장기 기증자 관리와 수술 등 진행과

정에서 경험한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를 10점 만점의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기타 개방형 질문으

로써 기증 진행 중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건의사항 등

을 물어보았다.

3. 통계

연구 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 ver. 15.0 (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처리하였다. 그룹 간 비교를 위해 

비모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P 값은 0.05 미만을 유

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만 4년간 총 83명의 뇌사 장기 기증자 중,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보호자와 전화 통화 시도가 성공된 수는 36

명(43.4%)이었다. 이 중 63.9%인 23명이 설문에 응하였으

며, 이는 기증자 총원의 27.7%였다. 통화 연결이 안 된 47

건 중 전화번호 결변이 19건이었고, 신호음은 들리나 받지 

않은 경우가 28건이었다. 반면, 통화 연결은 되었으나 설

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3명이었는데, 즉각 응답거부가 

2명 있었고, 업무 중, 운전 중, 청력감퇴, 잘 모른다거나 관

심없다는 답변 등으로 설문 응답을 피하였다. 청력 감퇴자

의 경우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청력이어서 설문을 포기

하였으며, 그 외의 설문을 피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다른 

날, 다른 시간대에 2차례 전화연결을 재시도하였으나 연

결이 안되었으며, 이들은 설문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이상의 재시도는 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23명의 보호자는 23명 중 15명(65.2%)이 

남성, 8명(34.8%)이 여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1.0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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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s and the 

donors (n=23)

Characteristic No. (%)

Interviewees

Sex

Male 15 (65.2)

Female 8 (34.7)

Age (yr)

0∼19 0 (0.0)

20∼39 5 (21.7)

40∼59 12 (52.1)

≥60 6 (26.0)

Relationship with the donor

Spouse 7 (30.4)

Parent 6 (26.0)

Offspring 3 (13.0)

Sibling 7 (30.4)

Donors

Sex

Male 15 (65.2)

Female 8 (34.7)

Age (yr)

0∼19 2 (8.6)

20∼39 5 (21.7)

40∼59 12 (52.1)

≥60 4 (17.3)

Cause of brain death

Head trauma 5 (21.7)

Stroke/cerebrovascular disease 14 (60.8)

Anoxia 3 (13.0)

Others 1 (4.3)

Table 2. Distribution of the family group in relation to factors such as main carer, legal priority holder, main decision maker, and average

age of the main carer

Variable Primary carer Legal priority holder Main decision maker Average age in primary carer group
a

Spouse 7 10 5 54.0

Parent 6 11 7 33.3

Offspring 3 0 4 56.5

Sibling 7 2 7 43.9

aDifference between groups P=0.028.

위, 20∼72세)였다. 응답자와 관련한 뇌사 장기 기증자는 

남성 15명, 여성 8명이며, 외상성 뇌사가 4명, 비외상성(질

환성) 뇌사가 19명이었다. 5세 미만의 소아가 1명(2세) 있

었으며, 그 외 22명 기증자의 나이 분포는 18∼72세였다. 

설문 응답자는 기증자의 배우자(총 7명 중 아내 4명, 남편 

3명), 형제 자매(총 7명 중 누나 3명, 남동생 3명, 형 1명), 

부모(총 6명 중 아버지 6명), 그리고 자녀(총 3명 중 아들 

2명, 딸 1명) 순의 분포였다(Table 1).

뇌사 장기 기증자가 생존 시 기증 의지를 표현한 것을 

알고 있었던 보호자는 9명(37.5%)이었으며, 이 중 서류 상 

장기 기증 희망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3명이었으며, 그 

외 6명은 구체적인 희망 기증 장기에 대한 언급이나 장기 

기증 희망등록 등 명시한 바는 없으나 구두로 장기 기증 

희망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 중 1예에서는 

주 보호자가 뇌사 장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구체

적으로 장기 기증 희망의사를 밝힌 것을 알고 있었으나, 뇌

사 판정 시 아내로서 초반에 장기 기증을 받아들이기 어려

워서 반대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장기 기증을 승인하였다.

설문에 응한 주 보호자와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법정 

선순위자 그리고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주 결정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법적 선순위자와 주 결정자가 다른 경우는 

23예 중 10예(43.4%)였다. 배우자가 법정 선순위자(10예)

이나 주 결정자가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인 경우는 5예(50%)

였으며, 이때는 자녀(4예) 또는 형제(1예)가 장기 이식에 

대해 결정을 주도하였다. 부모의 경우(11예)는 4예(36.3%)

로 이때는 기증자의 형제(4예)였다. 주 결정자 군에 따른 

기증자의 기증 당시 평균 연령은 부모인 경우 20.0세, 형제 

자매인 경우는 50.0세, 배우자인 경우는 53.1세, 자녀인 경

우는 55.0세였고, 기증자의 연령과 주 결정자의 가족 구성

원 종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28)를 보

였다(Table 2).

장기 기증 결정 과정에서 기증 반대를 한 가족 구성원이 

있었던 경우는 8예(34.7%)이었다. 주요 반대자는 배우자 3

예(13.0%), 부모 2예(8.6%), 형제 자매 또는 반대가 각각 1

예(4.3%)였으며, 그 외의 친척이 반대한 경우가 1예(4.3%)

였다. 이런 경우 전례에서 장기 기증의 주 결정자가 적극

적으로 설득을 하여 가족 구성원 내 동의를 받았으며, 모

든 예에서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이 남은 

경우는 없었다고 답하였다.

뇌사자 장기 기증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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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and

favorability towards organ donation among interviewees.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satisfaction levels. There was no score 

lower than 5 out of 10.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the percentage

of attitude favorability in the particular group.

78.2%(18명)의 보호자가 ‘타인의 생명을 살린다’는 생명을 

나누는 의미라고 답변하였고, 8.6%(2명)의 보호자가 기증

자의 신체 중 일부가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받는 위

로감에 대해 말하였다. 다른 두 명(8.3%)의 보호자는 기증

자의 생존 시 기증의사 존중, 나머지 한 명(4.3%)은 자녀에

게 아버지가 장기 기증자라는 자랑스러운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복 응답으로서, 병

원비 절감을 언급한 예가 1예 있었다.

장기 기증 후 1년 이상이 지난, 설문 시점에서 1명(4.3%)

을 제외한 22명(95.6%)의 보호자는 장기 기증을 승인한 것

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답하였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1명

은 기증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인 불편감과 부담금으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며, 장기 기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었다. 그는 기증자의 형이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

았던 동생의 뇌사 상태에 대해 연락을 받은 후, 뇌사 장기 

기증을 반대하는 기증자의 누나를 설득하여 뇌사 장기 기

증을 진행하였다. 당시 기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

어있는 경우였기에 이를 회복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행

정적인 불편감이 있었으며, 그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 장기 

기증과 관련된 국가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비를 부

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추후 본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뇌사 상태가 될 경우 

뇌사자 장기 기증을 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12명(52.1%), ‘그렇다’가 3명(13.0%), ‘모르겠다’

가 5명(21.7%)이었으며, 나머지 3명(13.0%)은 ‘매우 그렇

지 않다’로 추후 기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3명 중 한 명은 장기 기증에 대해 후회한다고 응답한 자였

으며, 한 명은 초기에 장기 기증을 반대한 주 보호자 2명 

중 한 명이었다. 장기 기증 결정 과정에서의 의료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점수 7.96 (표준편차 

1.37, 분포범위 6∼10)이었다. 추후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의 장기 기증에 대한 선호도 그룹들과 의료진의 서비스 수

준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45) (Fig. 1).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진행 과정에서 느꼈던 좋았던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18명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답

하였으며, 5명이 구체적인 답변을 주었다. 두 명의 보호자

가 뇌사담당 코디네이터의 자세한 설명, 다른 두 명의 보

호자가 보호자가 원할 때마다 허용한 잦은 면회를 꼽았다. 

한 보호자는 뇌사 장기 기증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

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가, 국가의 장제비 지원 등의 혜

택을 받게 되어서 좋았다고 답변하였다. 기증 과정에서 좋

지 않다고 느낀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는 20명의 보호자

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답변을 한 3명 중, 한 

명은 면회의 부족, 다른 한 명은 기증자 가족을 위한 숙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불만이라고 답변하였다. 

나머지 한 명은 기증 후 시신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이 없었다고 언급하였는데, 기증 후 육안상의 신체상태 

훼손 정도가 예상하였던 것 보다 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놀

랐고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고  찰

뇌사 판정 후, 의료진에 의해서 장기 기증을 권유받았을 

때 가족들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된

다. 가족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은 일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7). 특히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등의 외상, 자살, 저산소

증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서 뇌사가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죽음이 예측되지 않았던 경우이다(8). 그러므로, 가족들에

게는 환자가 뇌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법적인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뇌사자가 젊고 평소 건강하였던 경우 가족은 더욱 심한 충

격, 불안, 공포, 상실감, 무용감을 느끼게 된다(9).

이와 같은 스트레스 하의 상황에서 뇌사자 장기 이식을 

결정한 주 결정자는 법적 선순위자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국내법 상, 뇌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법정 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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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하여 배우

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친

족 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법적 선순위자

가 성인 보호자들 중에 있었으나, 주 결정자가 법적 선위

자가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39.1% (9명)에 달했

다. 주 결정자가 법적 선순위자 아닌 경우, 주 결정자는 스

트레스 하에서 가족 내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형제/자매(5명, 21.7%) 

또는 자녀(4명, 17.3%)가 부모 또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결

정을 주도하였다. 형제/자매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에 비해 장기 이식에 대한 반대가 적었다. 이

는 애착관계가 매우 강한 부모 또는 배우자가 상실에 대한 

충격이 크거나 뇌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적

으로 거리가 있는 관계인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결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기증 희망자들의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에 대한 

태도는 장기 기증은 죽어가는 환자를 돕는 중요한 일로서 

보는 것이 주요하며, 장기 이식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한 수

술이고, 이식받은 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장

기 이식에 드는 의료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만한 가

치가 있는 것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10). 본 연구에

서는 뇌사자 가족의 장기 이식을 결정해야 하는 보호자에 

대한 장기 이식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이전 연구와 

상통하게 장기 이식에 대해서 78.2%(18명)의 보호자가 고

통받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있는 일로서 장기 기증

을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장기 기증 결정은 기증자 가족에게 스트

레스를 추가하지 않고(11), 장기 기증 결정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상충되거나 후회감 또는 죄책감을 더하지는 않았

으며(8), 뇌사자 가족 모두가 장기 기증에 대해 긍정적이

었다(12).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보다 긴 시간 이후인 

1년 이상이 지나 애도 기간을 거친 후의 보호자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였으며, 거의 모든 예에서 주 보호자에게 여전

히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장기 이

식 결정 당시 긍정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행정적, 경제

적 불편감이 있을 경우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뀐 경우도 1

예 있어, 추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 경우 행정적, 경제적 

요소가 장기 이식의 결정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이 예에서 장기 이식 결정 이후 겪은 불

편감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고, 이는 추후 본인이나 가족

에게 뇌사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는 부정

적인 답변과 연관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추후의 장기 기증 의향에 영향을 미

칠 수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결정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나 추후 뇌사자 장기 이식에 

대한 의향에 대한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과, 장기 이식 과

정에서 경험한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의료서비스에 비교적 낮은 만족

감을 느낀 사람들의 건의 사항으로는 기대 이하의 지원금 

혜택, 또는 지원금 혜택에 대한 설명 부족, 의료진의 과도

하게 절망적인 설명, 뇌사 판정 전 담당과 전공의의 무성의 

등이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장기 기증의 결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의료진과의 상호관계로서, 의료진의 뇌사자 보호

자들에 대한 세심하지 못한 배려(13), 환자 상태, 장기적출, 

수혜자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12), 뇌사자 

가족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

지 않은 불만족스런 처우(14) 등을 요인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로써 다수에게 최

선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비교적 짧은 설문 시간을 배정하

였고, 이에 기본적인 질문을 위주 조사하였다. 장기 이식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인지와 태도에 

관련된 요인(15),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서 장기 기증 

절차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등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

다. 그 외 본 연구의 전화 설문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들도 결과를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신호

음이 들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상업성 광고전화에 대한 회피일 수도 있지만, 저장된 병원 

전화번호에 대해 무응답으로써 무관심을 보였을 수 있다. 

그리고, 전화연결이 되었으나 설문을 거절한 대상자는 주

간 활동 중이거나 무관심의 이유가 많았으나, 그 중 일부

는 병원에 호의적이기 않기 때문에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

을 것이다. 이에 설문 응답자가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에 호의적인 사람들로 어느 정도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만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27.7% (23명)인 점은 전체 결과를 

대표하는데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장기 기증 이후 보호자가 

병원에 기증과 관련하여 담당과 진료실에 재방문하는 경

우는 없으므로, 추후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편

물 그리고/또는 방문을 통한 설문 등을 고려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전화 연결 

시도 대상자 선정에서 무작위 추출이 아닌 모든 장기 기증

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결과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뇌사자 장기 기증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임

을 확인하였다. 뇌사자 보호자가 뇌사자 장기 기증 결정과

정에서 애도와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하에 선뜻 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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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뇌사 장기 기증 과정에 참여하

는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장기 이식을 권하는 것에 주저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우려와 의심과 달리 장기 

기증자 보호자들의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만족도는 장

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남으며, 결정과정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스런 경험은 보호자 본인과 타 가족 구성원의 뇌

사 장기 기증 희망 선호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는 뇌사 

장기 기증을 설득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갖고 뇌

사 장기 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호자들

의 뇌사 장기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질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뇌사는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상실이지만, 뇌사자 장기 

기증으로서 꺼져가는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9

년 뇌사자의 장기 기증자는 인구 100만 명 당 5.2명에 불과

했다(16). 이는 2014년인 현재에도 크게 증가되지 못 하였

다 2006년 스페인 인구 100만 명 당 34.8명, 미국 26.7명, 

이탈리아 19.7명, 독일 14.8명, 영국 13.0명 등(2) 다른 나

라에 비해 뇌사자 장기 기증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결  론

전화설문에 따른 응답자 비율의 한계와 그와 관련한 응

답자 성향의 편향 가능성은 있지만, 뇌사자 장기 기증은 

거의 모든 보호자들에게서 일관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

적인 의미로 남았고, 기증 과정 초반에 반대하고 마지못해 

승낙했던 보호자들에게도 후회 없는 선택으로 남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족스런 의

료서비스의 경험은 보호자 본인이나 타 가족이 뇌사자 장

기 기증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

었다. 이에 고귀한 의미를 지닌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보

편화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뇌사 장기 기증에 대한 적극적

인 중재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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